
구 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 감 증감율

세출(일반회계) 13,683,428 9,660,580 4,022,848 41.6%

▣ 기획감사실 소관(설명서 P77~82)
(단위 : 천원)

 ○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0억 2,284만 8천원이(41.6%)

증액된 136억 8,34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.

 ◇ 기획관리 경상예산 : 2,900천원은 (설명서 p77)

  ○ 혁신+현안사업 평가결과 우수부서 포상금으로써 2007년도에 반드시 

추진해야 할 48대 핵심 및 현안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성과달성을 

통한 군민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성과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

및 패널티 부여로 업무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

확인(최우수 1개부서 100만원, 우수 2개부서 각50만원, 장려 3개부서 

각30만원)되었으나 혁신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객관적․합리적인 평가

방법과 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 ◇ 홍보관리 사업예산 : 18,000천원은 (설명서 p77)

  ○ TV의 난시청 지역 해소로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군민의 문화적 

욕구충족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노인요양병원 위치에 유선케이블과 

공청안테나 설치에 따른 비용인 것으로 확인됨.

 ◇ 예산운영 사업예산 : 900,000천원은 (설명서 p78)

  ○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수요발생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풀사업비로 

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

그 지원기준과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.



 ◇ 법무통계관리 : 123,057천원은 (설명서 p79) 

  ○ 경상예산 과 예비비 45,000천원인 것으로서

     먼저 경상예산 78,057천원은 2007년 경남의 사회지표인 도민생활 

수준 및 의식조사 작성을 위한 순수 도비 보조사업 2,909천원과 

농업기본 통계조사에 필요한 75,148천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

이는 조사원 96명과 내검 및 전산요원 14명의 인건비 58,149천원과 

유인물 등 제경비 16,999천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음.

  ○ 예비비 45,000천원은 

    - 이는 2005. 8. 16 위천면 척수대에서 발생한 익사사고에 대하여 

거창군에 20% 책임이 있다는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

향후 소송수행 중 발생하는 소송비용 배상금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됨

 ◇ 정보화 관리 : 187,565천원 (설명서 p80) 

  ○ 경상예산 2,640천원은 천원, 오천원, 만원권의 신권지폐가 인식이 

되지 않아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설치된 발급기의 

신권지폐인식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

것이며,

  ○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인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이 △

15,075천원이 삭감된 것은 2007년도 19개마을의 목표 사업량에 

대한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 감액사업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 

     자산취득비 2억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. 

 ◇ 지원 및 기타경비  : 2,791,326천원 (설명서 p82) 

  ○ 국고보조금 반환 1,946,762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 844,564천원인 

것으로 확인됨


